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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Social Foundations to Promote AIP 
(Aging in Plac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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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P (Aging in Place) is gaining traction and being discussed as a new paradigm for dealing 
with an aging population, as the desire of older adults to live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in their later years meets the need of governments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operating
senior facilities.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AIP claim that AIP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which is possible when a social environment is 
provided for the elderly to live independently.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situation of
essential medical care, palliative care and care at the end of life, and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of AIP-related policies, and makes recommendations on the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effective measures to fulfill those responsibil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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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이후의 길어진 노년기를 ‘어디서’, ‘누

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졌다. 과거와 비교하여 노인들은 

더 건강해지고 기능적이며 독립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미래의 노인들

은 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한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1) 

이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노인센터, 지역사회기반 성인 데이케어센터, 임시 간호, 호스피스 케어, 완

화치료, 재활병동, 전문 요양원 등 노인의 자립심과 역량을 유지하고 돌봄을 제공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과 케어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노인거주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요양원 등의 노인장기요양 모델과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

비스(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HCBS) 모델로 구분된다.

‘Aging in Place(이하 AIP)’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모델에 포함되는데, 가

능한 노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arati et al., 2022: 6647). ‘지역사회 계속 거주’로 번역할 수 있는 AIP는 노인이 살아온 

시간만큼 친숙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AIP의 이러한 이점은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의 전략으로서 제시되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히 논의되

고 있다. 

AIP가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방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기에 들어서도 가능한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 머무르기

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노후에도 낯선 노인요

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내 집,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

지부, 2020.2)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는 노인은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1)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75세 전후에는 사회참여나 건강상태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85세이상 연령에서는 
일상적 기능상태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윤경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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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Lecovich, 2014; 이숭훈, 2017).3) 따라서 AIP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후를 희망하는 노

인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AIP가 시설 돌봄과 비교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집에 

머무는 것은 장기요양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노인과 지역사회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다. AIP는 노인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Barati et al., 2022: 6647).4)

한국 사회는 빠르게 나이 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노인의 사회적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용하, 2020).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AIP는 고령화에 대처하는 주요한 정책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의 급격한 인구

변화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국토연구원, 2022)5), 인구감소지

역은 의료와 공공의료, 돌봄 및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거

나 앞으로 취약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AIP는 단순히 거주문제나 주거정책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보호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AIP는 노인을 ‘집’이라는 공간에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2) 보건복지부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노인실태조사(｢노인복지법｣ 제5조) 2020년 결과를 보면, 노인 총 10,087명 대상 
중 83.8%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고, 56.5%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AIP는 노인이 살아온 시간만큼 친숙한 환경에서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한다. 이는 노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 낯선 곳으로 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AIP는 가족이나 친구 
및 마을이나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고립감이나 외로움 등을 줄일 수 있다
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의 정서적 안정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 그리고 AIP는 노인에게 자
신의 일상적 삶을 통제하고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기본적 인권
과 자유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4) 비용감축을 강조하는 AIP의 활성화는 노인을 고립시키고 격리시킴으로써 노인의 집을 교도소처럼 만드는 요인이 된
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Sixsmith & Sixsmith, 2008).

5)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만 20세~34세 청년 비중은 2010년에 17.0%에서 
2020년에 13.3%로 줄어든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20210년 21.3%에서 2020년 28.5%로 증가하였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감소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의 활력 
저하와 지역경제 기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소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국토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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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에서 AIP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박영란·박경순, 2015),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이 필요하다(현

다운 외, 2022: 97).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의료와 임종기 완화의료 및 돌봄 

등의 실태를 점검함과 아울러 각 정책의 현행 법령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무는 무엇이며 향후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은 무엇인지

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노인은 권리 주체로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

라고, 정부에서도 노인의 AIP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AIP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고령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AIP

1. AIP(Aging in Place)의 이론적 배경

AIP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으로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며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없다(Barati et al., 2022: 

6646). AIP는 건축과 환경, 커뮤니티와 사회서비스, 보조장치와 기술, 건강과 기능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연구자와 실무자, 정책 입안자 간에 AIP를 어떻게 정

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넓은 의미에서 AIP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후기간을 보내고 장

기요양시설로의 이전을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장소(place)’와 관련하여 합의된 정의가 없

는 상태에서 AIP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른 범주로서 논의되고 있다. AIP는 주로 개인의 

주거환경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AIP는 수십 년 동안 거주해온 주

택의 개조나 보조 기술,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동일한 지역사회 또

는 이웃과 함께 거주하는 의미로서 논의된다. 또 다른 차원에서 AIP는 장기요양시설을 대

신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이나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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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기도 한다(Bigonnesse & Chaudhury, 2019: 235). 

이코비치(Iecovich, 2014)는 ‘장소(Place)’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물리

적 차원은 집 또는 이웃과 같은 개념이며, 사회적 차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심리적 차원은 소속감과 애착이며, 문화적 차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믿음, 인종 

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장소’라는 용어는 노인의 집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 

종교 시설이나 서비스 기관 등의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AIP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이유는 그 정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견해가 다양하

기 때문인데, AIP에 대한 연구는 크게 4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Bigonnesse & 

Chaudhury, 2019: 236). 첫째, 기능주의 또는 생물의학적 관점은 노인을 기능저하를 겪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노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주택개조와 AIP를 지원하는 기술을 강조한다.6) 예를 들어서 노년층의 변화하

는 욕구에 맞춰진 적합한 주택 옵션은 노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므로, 가정환경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AIP와 웰빙을 위한 주요한 지원책으로서 주택 개조를 제안한다(Campbell, 

2015; Golant, 2011). 

둘째, 구조주의 또는 비판적 관점에 의하면, 사회는 노인의 삶을 형성하고 사회 내 불평

등과 계층화를 유발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의 권한부여, 사회적 통합, 참

여 촉진을 AIP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삼는다.

셋째, 현상학적 관점은 일인칭 시점의 생생한 경험을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은 노인들

의 소속감과 정체성, 시간, 장소 애착, 집의 의미 등과 같은 노인들의 경험을 강조한다. 현

상학적 관점에 의하면, 노인들은 AIP를 그들 삶에 대한 독립성과 선택권, 편의시설과 서비

스에 대한 좋은 접근성, 사회관계의 유지, 집과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안전함, 장소에 대한 

소속감 등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능한 오랫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집에서 

일상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지역사회 환경에 친숙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노인의 경우 

집에 대한 더 강한 애착을 갖게 된다(Barati et al., 2022: 6650).7) 

6) AIP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주택과 지역사회 등 물리적인 공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인다(윤효원·황성민, 2017). 

7) 롤스(Rowles, 1983)는 환경에 대한 애착을 3가지 차원의 내부성 이론(theory of insideness)으로 개념화하였다. 첫 번
째 물리적 차원의 내부성(physical insideness)은 노인이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일상적
인 고유한 생활패턴을 형성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내부성(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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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생태학점 관점은 노인과 환경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들이 살아왔던 장소에 애착하게 되면서 동시에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더 민감하고 

취약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Iecovich, 2014: 24). 환경적 특성은 특히 취약한 노인의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Annear et al., 2014).8) 

삶의 마지막 시기에 노인의 몸은 물리적으로 돌봄 장소에 존재한다. 어느 돌봄 장소에 

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돌봄 서비스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다. AIP는 노인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주거공간의 

이주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의 상실과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제한된 시설 공간으로 인

한 개인 물건의 포기, 독립적인 생활의 상실을 의미한다. 

2. UN의 AIP정책 동향 

노인에게 AIP는 자율성의 상징이며, 일상생활과 독립성,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Wiles et al., 2012).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함과 일상적인 일은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며, 집과 이웃은 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AIP는 노

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본인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생활방식을 통제하면서 독

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이 본인의 의지와 선택을 통하여 일상생활

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AIP는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유엔은 1991년 12월 16일 총회에서 ‘노인을 위한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을 채택(결의 46/91)하였으며, 이 원칙을 통하여 5가지 분야인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insideness)은 노인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를 알게 되면서 형성해온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셋째, 자서선적 내
부성(autobiographical insideness)은 장소에 대한 노인의 애착과 관련된 차원이다. 노인은 생애 추억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데, 장소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은 더 많은 통제력과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owles, 1983). 

8)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의 거주는 신체 기능의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장애,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 퇴행성 질환 발생
률 증가, 낙상 발생률 증가, 심혈관 질환 사망률 및 수명 단축과 관련이 있다(Annear et al., 201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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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에 대한 18개 권리를 명시하였다. 자립 원칙은 노인이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적절한 음식, 식수, 주거, 의복, 의료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보장을 비롯해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9)

유엔이 1982년 세계고령화총회에서 채택한 ‘고령화에 관한 국제 행동계획’에 의하면, 행

동을 위한 권고 9번에서 “노인 돌봄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독

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여야 한다(para. 62.)”라고 강조하였고, 19번 권고에서는 “노

인에게 집이란 거주지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 및 사회

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주거정책은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UN, 1983).

유엔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고령화총회를 개최하고 20년이 지나서, 스페인 마드리

드에서 개최한 제2차 총회에서는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으

며, 이 행동계획에서도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늙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하나의 이

상이다(para. 102)”라고 기술하면서,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서의 보호와 노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많은 정부들의 정책 목표가 되어왔다(para. 104)”라고 

제시하였다(UN, 2002). 

3. AIP 관련 국내법 검토 

국내 법률은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장

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의 조약감시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최종

9) 이러한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에 따르면, 노인은 자신의 존엄성, 신념과 욕구 및 사생활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
받아야 하며,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존엄 원칙에서는 노인이 집이 아닌 다
른 주거시설이나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하더라도, 노인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
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원칙은 노인의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질연구 제7권 제4호 (2023. 12)

8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견해(UN, 2017)에 따르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고령인구의 복지가 당사국의 최우선 과

제임을 주목하는 한편, 심각한 노인빈곤과 요양시설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노인학대 관련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para. 46)”고 밝히면서,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환경

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AIP는 유엔의 노인을 위한 원칙과 행동계획 및 결의문, 조약

감시기구 심의 최종견해 등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유

엔의 권고에 따라 AIP를 활성화하고 노인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Ⅲ. AIP를 위한 한국의 사회적 기반: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돌봄 현황

노인의 AI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비고네스

와 차우두리(Bigonnesse & Chaudhury, 2019)는 여러 연구들을 검토하여 개인별 경험과 

특성10), 구축된 환경11), 사회적 지원과 상호작용12),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13), 이동성14)

을 AIP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AIP는 노인이 거주해온 공간에 대한 애착이나 유대감, 보안과 친숙함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과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속시켜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논

10) 개인별 경험과 특성에는 장소에 대한 개인의 애착 정도와 개인의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등이 포
함된다(Bigonnesse & Chaudhury, 2019: 237).

11)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주택과 잘 연결된 거리, 높은 주거 도 등은 일상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Bigonnesse & Chaudhury, 2019: 238). 

12) 가정간호와 같은 사회적 지원과 또래 지원과 지인과의 정기적인 만남 등의 상호작용은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지원받는다고 느끼게 하며 노인의 웰빙과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igonnesse & Chaudhury, 2019: 238-239).

13)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에는 식료품가게와 은행, 우체국, 약국, 건강클리닉, 대중교통 시스템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와 서비스를 의미한다(Bigonnesse & Chaudhury, 2019: 239).

14) 이동은 AIP의 중요한 요소로서, 노년기의 이동성은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Bigonnesse 
& Chaudhury, 2019: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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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고 있다. 그러나 애착이나 유대감은 특정 주택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사회

적 범주 안에서 작동한다(Wiles et al., 2011: 364). AIP 논의는 노인의 주택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질적인 노년기를 보

낼 수 있도록 견고한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Lahr & Henning-Smith, 

2021).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기반 중에서 특히 의료접근성과 지역사회 돌

봄 상황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실태를 중심으로 AIP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조성 정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는 건강과 돌봄,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노년기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1. 지역사회 응급의료와 의료접근성

2023년 5월 6일 서울에서 40도 고열을 앓던 5세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대학병

원에 갔으나, 빈 병상이 없어 입원할 수 없었고 치료받으려면 5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3곳의 병원을 더 돌아다니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서, 입원과 진료 거부한 병원 측은 대기 환자가 많다거나 

야간에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조선일보, 2023.5.17).15) 

한국사회는 현재 연 매출 1조 원 이상인 5대 병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KTX 열차

의 이용으로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환자의 원거리 의료 이용

이 증가하였다. 반면, 전국 의료시설 접근성을 살펴보면, 3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30여 곳, 분만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50여 곳이 넘는다. 또

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0분(1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평균 9.7%

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중앙의료원, 2023).16)

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37,218건으로 집계되었는바,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11,684건, 31.4%)가 가장 많았고, 병상 부족(5,730
건, 15.4%), 환자와 보호자 변심(1,722건, 4.6%) 순이었다(후생신문, 2023.06.01). 

16)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간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 60
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평균 9.7%)이 높은 지역은 충남(35.1%), 강원(33.2%), 전남(19.8%), 충북(19.4%), 
경남(16.6%), 제주(15.3%), 경북(12.3%), 전북(11.9%) 순으로, 서울과 경기 및 광역시‧수도권은 모두 60분 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없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평균 이상 35%까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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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우리나라 시‧도별 및 지역 유형별 의료접근성은 지역 간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

난다. 서울이 압도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으며, 경남, 창원, 경북 등 농촌지역은 의료접근

성이 매우 낮아서 도시와 농촌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토연구원과 국토지리

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3분), 광주(7분), 부산과 대전(8분)은 차량으로 10

분 내 종합병원에 도착할 수 있지만, 경남(38분)과 강원(37분) 및 경북(32분) 지역 등은 30

분 이상 운전하여야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22). 

2. 호스피스·완화의료 실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

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질환(만성호흡부전)으로 말기환자 진

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

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제3조)으로 삼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

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입원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요양병

원 호스피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로 구분된다.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에 따

르면, 2023년 11월 29일 기준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은 총 190개소이고, 사업 유형

별 중복된 기관을 제외하면 114개소가 있다.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별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 산부인과에서 미숙아, 저체중아, 어떤 질환이 있는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 9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한 비율(평균 11.7%)을 살펴보면, 전남(41.2%), 경북
(39.5%), 강원(33.6%), 충남(31.4%), 충북(19.7%), 경남(16.8%), 전북(11.5%), 제주(3.9%) 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접근할 수 없는 비율이 높은 지역도 권역별응급의료센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
역이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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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돌봄 및 전문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며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도입된 목적은 생

애말기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들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및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질환은 ‘암’이다.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은 94개소에 

병상수는 1,603개 이다(2023년 11월 29일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의 포괄적인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

립 하에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및 전문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선

택권을 보장한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

화, 만성호흡부전이 해당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2023년 11월 29일 기준, 전국에 39

개소가 있다. 지역별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 현황은 경기(11개소), 서울(6개소), 대구(4개

소), 대전‧부산(각 3개소), 인천‧강원‧울산‧전북(각 2개소), 광주‧제주‧충남‧충북(각 1개소)이

고, 경남‧경북‧전남‧세종 지역은 부재하다.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

상으로 호스피스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

은 통증 및 증상 관리 자문, 호스피스 입원(말기암 경우) 또는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이며,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은 2023년 11월 29일 기준 전국에 39개소가 있다. 

3. 지역사회 돌봄 실태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의 AIP를 현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주요 기반이 된다. 보

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역 

주민의 개별적인 욕구에 적합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이 포함된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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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는 물적 기반의 구축과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하는 행위주

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권미영, 2019: 28). 

우리나라의 65세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937만 명이고, 장기요양 신청자

는 135만 명 중 인정된 수가 약 102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률은 

10.9%이다(국민건강보험, 2022). 장기요양 인정률은 2018년 8.8%에서 2022년 10.9%로 증

가하였는데, 향후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

인의 수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 추이를 살펴보

면, 2018년 648,792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999.45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3).17) 

2022년 연도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시설이 21,334개소, 시설이 6,150개소, 통

합재가 3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19년 재가시설이 19,410개소, 시설 5.543 개소에

서 크게 확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이 6,743개소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397개소의 울산과 85개의 세종시는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Ⅳ. AIP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AIP는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존하는 노년기의 삶을 제시하며, 많은 연구자와 정

책 입안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노인들로 하여금 낯선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아

야 하는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나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18)

노인이 살아왔던 집과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고 자율적인 노년기와 생애 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의료접근성과 호스피

스·완화의료,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언하고자 한다. 

17) 권미영(2019: 28)은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들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위주체들의 문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과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18) 자신이 살아왔던 친숙한 공간에서 자유와 독립성을 잃지 않고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안전하고 안정적
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위로가 된다. 하지만, 씁쓸한 진실은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거
주하게 되더라도, 공허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Thomas & Blanchard, 20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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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의료접근성 보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19)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제3조). 또한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

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제4조). 이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

료센터(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제2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제29조), 지역응급의료센터

(제30조),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23년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되어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3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128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시‧군 단

위에서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뿐만 아니라 병원급(｢의료법｣ 제3조의2)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으며 총 23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1조에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환자의 진료 및 신속한 이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

록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

조 제2항 제3호 가목20)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

역 내 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강

행규정이 아니다 보니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수 지정되어 있는 시‧군‧구가 있는 반면에 지

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권역응

급의료센터’(｢응급의료법｣ 제26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법｣ 제30조)가 지정되

어 있거나 인근에 응급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의료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한편, 정부(소관부처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19)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응급의료법 제1조).

20)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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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 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분석하여야 하는바, △인구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

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 공급에 관한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 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고 분석

한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21)에 따르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총 

98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어 있다. 이 중에서 16개 시‧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실정

이다.2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의료적 접근성은 지역에 따라 격차가 상당하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에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의료 제

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의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접근성 및 

공공병원 등을 재정비하거나 미흡한 필수 의료 기반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반의 마련이 필

요하다고 본다. 응급환자 사망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이 시급하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

도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원한다는 것을 각종 통계와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하

여 확인할 수 있었다.23) 그러나 현실은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24)

21)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공표”(등록일 2023. 6. 27).

22)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현황(2021. 5 기준).
가평군, 동두천시, 양양군, 인제군,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금산군, 예산군, 함평군,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하동군, 함안군.

23)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 조사(2019년)에 따르면, 임종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자택(38%)이지만 실제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하였다.

24) 선진국은 2009~2019년 의료기관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 재택임종에 대한 노인의 염
원이나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간다. 2022년 한국 사망자의 74.8%가 의료기관에서 숨졌다. 지난해 총 사망자 37만 
2,800명 중 28만 8,854명이 의료기관 사망자이다(김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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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내 집에서, 본인의 의지로 맞이하는 죽음인 재택임종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

요한가. 임종기 노인의 가족은 흔히 재택임종이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

다. 또한 실제로 임종이 임박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

막하다. 그러므로 임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감내하기가 무척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재택임종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안(檢案) 후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25)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맞이하는 마지막 여정은 생애말기 돌봄이다. 사람은 누

구나 자신의 원하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죽음

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은 60.2%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76.2%가 병원에서 사망한다. 이 같

은 현상은 ‘죽음의 의료화’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이 대부분이고, 가정형 호

스피스는 입원 대기를 위한 일시적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AIP와 더불

어 의료기관에서보다는 가능한 내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정형 호

스피스 제도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의 하나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지역사회 돌봄 강화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욕구와 유엔 사회권위원회

의 권고 사항 등에 의해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을 국정과제로 삼아서 추진하였고, 관련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되어 있다.26)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

25) 사망 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사망신고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며, 친족‧동거자 또
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률 제85조).

26)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2020. 11. 4., 정춘숙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4946호, (제안이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여 시설과 병원에서 입소‧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연대에 기반한 돌봄서비스와 지원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
요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2021. 7. 6., 전재수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11356호,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핵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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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범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국회에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

되어 있다.27) 

그러나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

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확충이 필수적인바, 이러한 돌봄서비스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불충분

한 재가 돌봄서비스로 인하여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적, 이웃 등 돌봄 구성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 건강 증진 및 생활 안

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면,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노

화, 고령화 및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입소하여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이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
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2023. 5. 26., 신현영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302호, (제안이유)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있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사림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27) ｢노인 돌봄 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 7. 13., 최영희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23246호), (제안이유) 우
리나라의 노인 대상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
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요
양‧돌봄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서로 대
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에서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3. 9. 12., 최재형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4407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장애인‧정
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건강이나 필요도와 무관하게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
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
여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
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
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살던 곳에서의 ‘계속거주(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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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같

은 법 제3조 제3항)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는 책무(같은 법 제4조 제3항)가 있다.

정부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여야 하는 책무(｢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4조 제3항)가 있는바,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과 그 가족이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되어 있는 ‘단기보호’를 돌봄이 필요한 재가 노인과 그 가족이 살고 있

는 거주지에 따른 제약 없이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비용 체계를 개선하는 등 개선안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여야 하는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의료와 완화의료, 돌봄 등 사회적 기반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고령사회정책

의 패러다임인 AIP의 활성화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이

행 중인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이 

연구는 시작하였지만, 나아가서 미래 세대가 자신이 살아왔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년기

를 보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

책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AIP는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

키는 동시에 노인시설의 운영 등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정부들의 부담을 줄여준

다는 측면에서 여러 국가의 고령화 정책의 핵심으로 논의되었다. 노인의 AIP는 국제사회



사회적질연구 제7권 제4호 (2023. 12)

18  Korean Association on Humanities & Social Quality

가 약속으로 만들어가는 유엔의 결의문이나 행동계획(Action Plan) 등에서도 주목되며, 노

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P는 지난 20여 년이 넘게 많은 국가나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되어 노인이 자

신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또한 노인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다. 

AIP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AIP가 삶의 질과 웰빙에 기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

정은 많은 경우 사실일 수 있지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주택이나 이웃에서 노

년기를 보내는 것은 개인의 웰빙과 독립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같은 시범사업을 통

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관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응급의료와 의료접근성 등 필

수 의료서비스의 도농 간 격차가 상당하고 대다수 지역사회는 필수 의료 기반이 미비한 상

황이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도 병원이 아닌 집에

서 존엄한 죽음을 바라지만, 전국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입원을 위한 기관뿐이거나 그곳

마저도 대상 질환이 암으로 한정되어 있고,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은 전국에 39개

소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지역 간 격차가 있거나 일부 지역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듯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료와 장기요양 기관은 부족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많은 노인들이 친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가정이 항상 안

전한 장소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사회적 기반이 부재할 경우의 

AIP는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IP가 시설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에 있다. 노인이 자신의 주택과 지역

사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료시설의 확충과 생애 말기

의 돌봄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확대,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AIP 활성화에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지역사회에 따라 편차가 나타

나는 의료접근성과 호스피스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 간 

편차는 지방소멸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지방소멸지역에서의 

AIP 방안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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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검토

이화선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년의 삶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

와 노인시설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필요성이 부합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으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AIP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AIP가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는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의료와 임종기 완화의료 및 

돌봄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AIP 관련 정책의 현행 법령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는 

무엇이며 향후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주제어: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 의료접근성, 호스피스·완화의료, 노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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